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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지진대피, 공간 확보를 넘어 운영체계의 전환 필요

	 	⊙ �전 세계 주요 도시는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단순한 대피장소 확보를 넘어 실제 대피 가능성, 체류 안전성, 정보 제공, 재난

약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 �지진은 건물 붕괴와 낙하물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화재, 통신 두절, 단수, 교통

마비 등 복합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대피장소는 단순한 집결 공간

을 넘어 접근성, 수용능력, 안전성,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관리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밀도 도시지역에서는 대규모 대피공간의 확보 여부뿐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의 구축이 중요해

지고 있음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25개 자치구 

1,534개소(2025년 3월 기준)의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운영 중이며, 학교 987개

소·공원 492개소·기타 55개소로 이루어짐. 그러나 종로·중구·강남·여의도와 같이 

주간 생활인구가 상주인구의 3~5배에 달하는 업무·상업 밀집지역의 경우, 주민등

록인구 기반으로 지정된 기존 대피장소만으로는 실제 대피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또한 복합재난으로의 확산 가능성, 재난약자 보호 필요성 등 도

시형 재난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지정 중심 관리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운영체계 전환이 요구됨

일본의 지진 대피장소 운영 정책

	재해 유형과 기능에 따른 단계별 대피체계

	 	⊙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피난장소

공간 확보를 넘어 운영체계로: 
국외 지진 대피장소 정책 동향과 서울
유진권(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영석(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원) 

심층 
리포트



02세계도시정책동향 599호

와 피난소를 법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이는 재난 발생 직후 생명 보호를 위한 일시 

대피와 이후 일정 기간 체류를 전제로 한 생활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구분한 것으

로, 지진 대피장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임

	 	⊙ �일본의 지진 대피체계는 재해 유형과 체류 기간, 공간 기능에 따라 구분됨. 피난장소

는 해일,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 광

장, 대규모 공원 등 주로 옥외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피난소는 주택 피해 등으

로 인해 일정 기간 체류가 필요한 이재민의 생활공간으로 학교, 지역 커뮤니티시설

(공민관) 등 실내 시설을 활용함. 이와 함께 지정 피난장소로 이동하기 전 인근 주민이 

일시적으로 집결하는 임시 집합장소를 별도로 두어, 지진 발생 직후의 혼란을 완화

하고 단계적 대피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추었음

구분 내용 기능·특징

피난장소 

(긴급·야외)

일시 피난장소 / 광역 피난장소 / 

긴급 피난빌딩

지진·화재 직후 신체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공원·광장·

학교 운동장 등 옥외 개방공간 중심

피난소

(체류·실내)
지정 피난소 / 복지피난소 / 대체 피난소

이재민의 일정 기간 체류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체육관·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실내 시설 활용, 복지피난소는 재난약자 대상

	 	⊙ �일본은 최근 관련 지침에서 지정 긴급 피난장소를 단순한 집결 공간에 그치지 않고 

재해 직후 일정 시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운영 여건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함. 2026

년 1월 개정된 내각부 지침에는 지정 긴급 피난장소에도 열사병·저체온증 대응, 비

축물자 확보, 경사로 설치 등 체류환경과 운영 여건 보완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대피

피난장소 피난소

[그림 1] 일본의 피난장소와 피난소

출처: https://tabunka.tokyo-tsunagari.or.jp/korean/disaster/howto/shelt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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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기능이 단순한 공간 지정에서 운영 여건과 이용 환경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줌

	 	재난약자를 고려한 복지피난소 운영 

	 	⊙ �일본은 일반 피난소와 별도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특별한 배려가 필

요한 이재민을 위한 복지피난소를 운영함. 복지피난소는 「재해대책기본법」상 시설의 

규모, 구조, 위치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지역 케어플라자, 고령자 복지시설, 장애인 

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에 참여함

	 	⊙ �복지피난소는 일반 피난소 내에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재난약자에게 보다 안정적

인 대피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별도 시설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

반 피난소 내부에 별도 공간을 분리하여 활용하게 하며, 최근에는 지정 긴급 피난장

소 단계에서도 무장애 환경(barrier-free)과 접근성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이는 대피장소를 단순히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차등화된 대피체계로 운영한다는 특징을 지님

	 	민간시설 활용과 협약 기반의 운영 확대

	 	⊙ �일본은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시설만으로 충분한 대피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시설을 활용한 대피장소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함. 특히 인구 대비 공공시설 

수가 적거나 해일·홍수·내수침수 등 복합적인 재난 요인이 겹쳐 위험이 큰 지역에

서는 민간시설 지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각부와 소방청은 관

련 지침과 사례집을 통해 민간시설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 �민간시설 활용 정책은 단순히 민간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개방과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둠. 개방 시점과 판

단 기준, 야간·휴무일 출입 방식, 열쇠 공유 및 자동 개방, 시설 사용료와 손해배상 

범위, 보안 문제, 피난자 출입 범위 등 구체적인 쟁점을 사전 협약에 반영하였으며,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안전 기여, 기업 이미지 제고, 방재지도 및 

홍보물 게재 등 유인 요소도 함께 제시함

	중국의 지진 대피장소 운영 정책

	 	국가표준 중심의 지진 대피장소 제도화 

	 	⊙ �중국은 「비상대응법」에 근거하여 국토공간계획 등에 긴급 대피장소를 반영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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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국무원 재난관리 부문이 관계 부처(보건부,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촌개발부)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긴급대피소 건설과 관리, 표준체계 수립을 총괄함. 이를 바탕으

로 지진 발생 시 활용할 대피장소를 법률과 국가표준에 연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

	 	⊙ �국가표준 GB 21734-2008 「지진 응급대피장소의 부지 및 부대시설」을 통해 지진 

비상대피소와 지원시설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2025년 1월 중국표준화연구원 주도

하에 GB/T 35624-2025, GB/T 33744-2025, GB/T 45290-2025 등 관련 표

준을 제정하여 계획, 설계, 건설, 관리, 사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을 보완함. 이

는 지진 대피장소를 단순한 지정 대상이 아니라 계획부터 운영·평가까지 포괄하는 

표준화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 줌

표준번호 내용 

GB/T 35624-2025

응급피난장소통용기술요구

应急避难场所通用技术要求
(긴급대피소에 대한 일반 기술 요구사항)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대피소 계획, 설계, 건설, 관리, 사용,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일반 기술요구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 기준을 제시

GB/T 33744-2025

응급피난장소관호사용규범

应急避难场所管护使用规范
(긴급대피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격)

긴급대피소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요건을 명시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비상시 사용, 점검 및 평가, 검증 방법 등)

GB/T 45290-2025

향촌응급피난장소설계규범

乡村应急避难场所设计规范
(농촌 긴급 대피소 설계 규범)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권 및 마을 단위의 긴급대피소 설계 원칙 제시

(부지 선정, 전체 배치 기능 영역, 대피소 부지 및 건물, 시설 및 장비, 

기록 관리 등에 대한 요건 규정, 검증 방법 등)

	 	시설 등급과 지원기능을 반영한 운영 구조 

	 	⊙ �중국은 지진 대피장소를 단순한 집결 공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용 기간과 지원 기

능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지진 비상대피소는 재난 직후 주민이 긴급

히 대피하고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건설되

며, 여기에 지원시설 수준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구조를 갖춤

	 	⊙ �또한 지진 비상대피소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1급 비상대피소는 종

합시설을 갖추어 30일 이상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2급은 일반시설을 

갖추어 10~30일간 수용 가능한 시설, 3급은 기본시설을 갖추어 최대 10일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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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시설로 구분됨. 이는 대피장소의 규모와 기능, 수용 기간을 연계하여 운영하

는 체계라는 점이 특징임

	 	명확한 입지·면적 기준에 따른 대피장소 관리 

	 	⊙ �중국은 지진 대피장소의 입지와 규모에 관한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함. 활

성단층대, 홍수 및 산사태 위험지역을 회피하고 고압선·위험물 저장시설·방사능 관

련 시설의 영향 범위 밖에 위치하도록 규정함. 또한 고층 건물이나 높은 구조물의 붕

구분 내용

지진 

비상대피소

지진 등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고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상대피소 및 생활서비스시설 계획·건설

지진 

기본시설 

비상대피소

이재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시설 마련(재난구호텐트, 간이이동주택, 

의료구조 및 위생방역시설, 비상용 급수시설, 비상용 전력공급시설, 비상용 하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비상용 쓰레기 보관 및 운반시설, 비상용 통로, 비상용 표지판 등)

일반시설
이재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편의를 기반으로 지원시설 추가(비상 소방 시설, 

비상 물자 저장 시설, 비상 지휘 및 관리 시설 등)

종합시설
이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시설과 일반시설 외에 추가적인 지원시설 추가

(비상 주차장, 비상 헬리패드, 비상 목욕 시설, 비상 환기 시설, 기타 비상대응 기능시설 등)

[그림 2] 중국의 비상대피소 배치도(예시)

출처: https://www.cnis.ac.cn/bydt/kydt/202312/t20231208_564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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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범위 밖이어야 하고,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2개 이상 확

보하도록 함

	 	⊙ �부지 조건과 면적 기준도 비교적 명확함. 장소는 평탄하고 개방적이며 배수가 양호

하고 텐트 설치에 적합해야 하며, 부지의 유효면적은 2,000m² 이상, 1인당 거주 면

적은 1.5m² 이상으로 규정함. 이는 대피장소의 지정 여부를 단순한 총면적이 아니라 

실제 활용 가능한 유효면적과 안전성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미국의 지진 대피장소 운영 정책

	 	연방 차원의 지진 대응체계

	 	⊙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지진 발생 시 활용할 옥외대피장소를 연방 차원에서 별

도로 지정·운영하는 체계를 두고 있지 않음. 대신 지진 대응의 기본 원칙과 재난 발

생 이후의 지원체계를 연방 법률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축하였으며, 주정부와 지

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구조를 갖추었음

	 	⊙ �미국의 지진 대응체계는 크게 「스태퍼드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Stafford Act)」과 국

가 지진 재해 저감 프로그램(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NEHRP)

을 중심으로 구성됨. 스태퍼드법은 자연재난 및 인적 재난 발생 시 연방정부가 주정

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구호와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제

도로, 재난 발생 이후 임시대피소 설치·운영 지원, 임시주택 제공 등 재난 대응 전반

의 기반이 되고 있음

	 	⊙ �NEHRP는 1977년부터 운영된 미국의 대표적인 지진 재해 저감 프로그램으로, 연

구·기준 마련·교육·기술개발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프로그램임. 미국 국

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총괄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미국 국립과학재단

(NSF)·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이 참여하여 지진 위험 분석·내진기준 개선·대응 

역량 강화·국가 지진 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함

	 	⊙ �미국의 연방 차원 지진 대응체계는 지진대피를 특정 장소 지정의 문제로 한정하기보

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대피·구호 기능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대피장소를 일률적으

로 지정하지 않고 지역별 위험 특성과 재난 대응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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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우선 대피 원칙과 지역 거점 운영 

	 	⊙ �미국은 지진 발생 시 실내 보호를 우선하는 대응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기본 행동요

령인 몸을 낮추기(drop), 가리기(cover), 붙잡기(hold on)에 따라 흔들림이 멈출 때까

지 실내에서 몸을 보호하도록 안내하며, 흔들림 종료 후 건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시 공원이나 주차장 등 비교적 안전한 외부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함

	 	⊙ �일부 도시는 대규모 지진 발생 이후 통신 두절과 정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임시 거점을 운영함. 시애틀의 커뮤니티 긴급 허브(Community Emergency 

Hubs)는 교회, 놀이터,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중

심으로 자원봉사자가 정보 공유와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체계이며, 포틀랜드의 

BEECN(Basic Earthquake Emergency Communication Node)은 지진 발생 후 24~48

시간 이내에 소규모 통신 거점을 설치하여 주민과 시 재난대응본부 간 정보를 연결

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지역 거점은 지정된 지진 대피장소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며, 재난 직후 주민

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초기 대응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됨. 미국의 사례

는 대피장소를 단순한 수용 공간으로 보지 않고 재난 직후 정보 전달, 통신 보완, 지

역사회 대응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운영함

도시·프로그램명 규모 운영방식 통신구조

시애틀

커뮤니티 긴급 허브
135개소

교회, 놀이터, 커뮤니티센터 등 이미 자연적으로 

집결지 역할을 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주도로 

이웃 간 정보 교환, 자원 공유 등을 시행함

허브 간 무전기 연결 

→ 시 EOC(Emergency 

Operations Center) 보고

포틀랜드

BEECN
50개소

지진 후 24~48시간 내 적색·백색 임시 구조물을 설치함

(통신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식량, 의료 등의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

BEECN 소형무전기

→ 소방서 자원봉사자 무전기 

→ 시 EOC 보고

	영국의 지진 대피장소 운영 정책

		 재난 유형을 포괄하는 통합형 대응체계

	 	⊙ �영국은 특정 재난만을 위한 대피시설을 법적으로 별도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

지 않으며, 모든 비상사태를 포괄하는 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영

국 재난관리의 기본 법령인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은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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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인명피해, 환경오염, 사회기반기능 마비 등 다양한 상황을 비상사태

(emergency)로 정의하고 대응하도록 함

	 	⊙ �영국 내각부가 발행한 「대피 및 대피소 운영지침(Evacuation and Shelter Guidance)」

은 재난 원인보다 대피 절차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대피 명령, 이동 지원, 대피소 

운영에 관한 표준 절차를 제시함. 이는 재난 유형별 장소 지정보다 운영 절차와 기능

별 대응체계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여 줌

	 	기능에 따른 대피센터 운영

	 	⊙ �영국은 대피소보다 센터(centre)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지원 기

능에 따라 대피장소를 구분하여 운영함. 즉 지진에만 활용하는 별도의 옥외대피장소

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재난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피센터를 기능별로 분화

하는 구조를 갖춤

	 	⊙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임시대피센터(Rest Centre)로, 재난 직후 72시간 이내의 단기 

대피를 지원하는 1차 거점임. 임시대피센터는 학교, 커뮤니티홀 등 지방당국이 사전

에 지정한 건물을 활용하며, 안전한 공간 제공·식음료 지원·기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함. 운영은 지방당국과 영국 적십자사가 함께 담당함

	 	⊙ �긴급지원센터(Emergency Assistance Centre)는 보다 광역적인 재난 상황에서 운영되

는 지원 거점으로, 대규모 대피 시 대피자 등록·교통 연계·기본 서비스 제공 등의 기

능을 수행함. 이는 임시대피센터보다 넓은 범위의 대피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며, 지방당국과 경찰, 소방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를 갖춤

구분 성격 주요 기능 운영주체

임시대피센터

(Rest Centre)

즉각적·

단기 대응

재난 직후 72시간 이내 단기 대피를 지원하는 

1차 거점으로, 안전한 공간 제공, 식음료 지원,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

지방당국, 

영국 적십자사

긴급지원센터

(Emergency 

Assistance Centre)

즉각적·

광역 대응

대규모 대피 시 광역 단위 지원 거점으로서 대피자 등록, 

교통 연계, 기본 서비스 제공

지방당국, 

경찰, 소방

인도주의 지원센터

(Humanitarian 

Assistance Centre)

전문적·

인도주의 대응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생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신원 확인, 가족 재결합 등 전문 지원 제공

지방당국, 중앙정부, 

전문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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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주의 지원센터(Humanitarian Assistance Centre)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

우 생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임. 심리 상담, 

신원 확인, 가족 재결합 등 장기적·인도주의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당국뿐 아

니라 중앙정부와 전문상담기관이 운영을 함께 담당함

프랑스의 지진 대피장소 운영 정책

	 	지진위험도 체계와 집합장소 운영 

	 	⊙ �프랑스의 지진 관련 제도는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과 「건설주거법전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을 근거로 시행령과 내각부령을 통해 구

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음. 환경법전에서는 지진위험 예방을 위한 내진 건설 규제

와 위험등급 분류 등을 제시하였으며, 건설주거법전에서는 관련 기준 위반 시 제재

할 수 있게 함

	 	⊙ �프랑스는 시행령(Décret)을 통해 영토를 지진위험도에 따라 1~5등급(매우 약함~매우 

강함)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중요도와 지역별 위험수준에 맞추어 내진 

규제 적용 여부와 수준을 차등화함. 구역 1에서는 원칙적으로 내진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역 2~5에서는 건축물의 중요도 등급에 따라 적용 수준을 달리함

	 	⊙ �또한 지진 발생 시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집합장소(point de rassemblement)를 계획하

고, 주민이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 집합장소는 지진에만 한정된 공간

이 아니라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활용 가능한 경우 사용되며, 건물 내 사람들이 외부

로 대피해 모이고 안전을 확보한 뒤 인원을 점검하고 초기 지침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됨

	 	안내 표지판을 통한 집합장소 정보 제공 강화

	 	⊙ �프랑스는 집합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표지판 설치를 주요 안내수단으로 활용함. 

집합장소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인지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표지판은 재난 

발생 시 대피자가 집합장소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함

	 	⊙ �표지판은 녹색 바탕에 흰색 그림과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는 대피와 구

조 경로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임. 또한 별도의 획일적 크기 기준을 두기

보다 보는 거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게 설치하도

록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2.3m 높이 설치를 권장함

	 	⊙ �이와 같이 프랑스는 집합장소 자체를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해당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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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전에 인지하고 재난 시 쉽게 찾도록 하는 안내체계를 함께 운영함. 즉 집합장소 

표지판은 단순한 시설 표식이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집결과 이동을 지원하는 정보 제

공 수단으로 기능함

	 	재난 시 집결과 초기 안내를 위한 장소 운영 

	 	⊙ �프랑스의 집합장소는 재난 발생 시 건물 내 인원이 외부로 대피하여 집결하는 장소

로 운영되며, 대피 이후 인원의 집결, 안전 확보 여부 확인, 인원 점검, 초기 안내 제

공 등의 기능을 수행함. 즉 집합장소는 단순히 외부로 나와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초

기 혼란을 줄이고 이후 대응을 위한 기본 질서를 확보하는 장소로 활용됨

	 	⊙ �집합장소는 지진에만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건물 밖에서 사람

들을 집결시키고 초기 대응을 지원이 필요할 때 활용되는 장소로 운영됨. 이 점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일본처럼 피난장소와 피난소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과도 다

르고, 중국처럼 시설 수준과 수용 기간을 기준으로 등급화하는 방식과도 구별됨

	해외 사례의 정책 시사점

	 	대피장소의 단계별·기능별 구분 운영

	 	⊙ �일본, 중국,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지진 대피장소는 일정 면적의 공간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에만 머물지 않고, 재난 직후의 일시 집결, 단기 대피, 일정 기

[그림 3] 프랑스의 야외 집합장소 표지판(예시)

출처: https://www.virages.com/Blog/Point-de-Rassemb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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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체류, 피해 규모 확대 시 전문 지원 등 재난 대응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대피장소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일본은 임시 집합장소–피난장소–피난

소로 이어지는 단계별 구조로 운영하며, 영국은 임시대피센터, 긴급지원센터, 인도주

의 지원센터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운영함. 중국 역시 기본시설–일반시설–종합시

설과 1급–2급–3급 체계를 통해 대피장소의 기능과 수용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함

	 	⊙ �즉 대피장소가 하나의 획일적 공간으로 운영되기보다 재난 단계, 체류 시간, 지원 기

능에 따라 구분되는 운영체계로 구성됨. 또한 일시 집결부터 체류, 지원 제공까지의 

기능이 서로 다른 장소와 체계 안에서 분담되며, 대피장소의 역할이 단순 집결 기능

을 넘어 보다 세분화된 대응 기능까지 포함함

	 	 �재난약자 보호와 민간시설 연계를 포함한 대피장소 운영

	 	⊙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지진 대피장소는 단순히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특히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일반 대피공간에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는 복지피난소 운영, 무장애 환경(barrier-free) 조성, 접근성 확보 등을 통해 차등화

된 대피 지원이 이루어짐. 이는 대피장소가 획일적인 수용공간이 아니라 이용자 특

성에 따라 운영 방식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를 보여 줌

	 	⊙ �또한 공공시설만으로 충분한 대피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시설 활용을 

통한 추가 대피장소 확보가 함께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는 개방 시점, 야간·휴일 출입 

방식, 비용 부담, 손해배상 범위, 보안 문제, 운영주체 간 협약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조건들이 사전에 조정됨. 이러한 사례에서는 대피장소 운영이 단순한 장소 지정에 머

무르지 않고, 이용자 보호와 실제 개방·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지정기준과 정보·안내체계의 결합 운영

	 	⊙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사례를 보면, 대피장소 운영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입지 적정성, 회피 기준, 유효면적, 시설 수준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함

께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중국은 대피장소의 입지와 규모, 1인당 면적, 지원시

설 수준 등을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하며, 프랑스는 집합장소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민

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함. 이는 대피장소 운영에서 장소 지정 자체뿐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하는지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줌

	 	⊙ �또한 대피장소가 실제 재난 상황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해당 장소를 인지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전달과 안내체계가 함께 운영됨. 미국은 지역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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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점을 통해 재난 직후 정보 공유와 통신 보완 기능을 수행하며, 프랑스는 이동 

동선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통해 집합장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

러한 사례에서는 대피장소 운영이 단순한 장소 확보에 머물지 않고, 지정기준과 정

보·안내 기능이 함께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줌

	서울시를 위한 정책 제안

	 	생활인구를 고려한 단계별 대피체계 전환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

정·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반을 갖추고 있음. 다만 생활

인구가 집중되는 고밀도 도시구조를 고려할 때,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대피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존 지진 옥외대피장소 운영방식과는 달리, 광역대피장소와 임시주거 및 복지피난 

기능 간의 역할을 연계하는 방향에서 생활인구를 고려한 단계별 대피체계 보완이 필

요함. 이는 지정 개소 수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실제 수요와 대피 흐름을 반영하는 

운영체계의 전환을 의미함

	 	

	 	재난약자 보호와 대피장소 활용성 제고

	 	⊙ �서울형 지진 대피장소 정책은 단순한 장소 지정에 머무르지 않고, 고령자, 장애인, 임산

부, 영유아 동반 가족,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이용 특성과 보호 필요성을 함께 반영

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일반 대피장소와 연계한 복지피난 기능을 포

함하고, 대피장소 선정과 점검 과정에서도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함

	 	⊙ �또한 공공시설만으로 충분한 대피장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시설 활용과 협

약 기반 운영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학교시설과 같이 비중은 크지만 주

말 또는 야간에 실제 활용 제약이 있을 만한 시설에는 비상시 개방과 연계체계를 포

함한 운영기준 정비가 필요함

	

	 	지정기준 정비와 운영관리 실효성 강화

	 	⊙ �서울시의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위치와 수용인원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유효면적, 

접근성, 재난약자 편의, 야간 활용성, 주변 위험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실효성 중심

의 지정기준으로 보완되어야 함. 이에 따라 일부 대피장소에는 단순한 지정 여부를 

넘어 실제 지진 발생 시 대피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재검토하고 선정 기준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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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준도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함

	 	⊙ �또한 대피장소의 실질적인 작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치 안내에 머무르지 않

고 행동요령, 운영 가이드라인, 통합 안내체계, 점검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함.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대피장소의 기능 보완과 함께 방재공원과 다기능 대피거점을 

포함한 대피 인프라 확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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